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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nd awareness on human 

rights crisis from an equal opportunity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y recognized discrimination

in equal opportunity with the average score of more than 3.0 points regardless of thei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ajor finding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as follows. First, as for demo-

graphic background,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discrimination against educational opportunities’, while 

ag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Second, in

terms of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possibility of hierarchical movement is related to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while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Finally,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appears to related to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according to

hierarchy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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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천부적 권리로 자유

권, 참정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등이지만 개인의 자유

와 권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

서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관

련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정치적 구속력을 받게 되었다

(Kim, 2013: 50; Cho, 2001: 6). 그러나 인권은 냉전체

제에서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 따라 자유권

의 제한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83년 국제사면위원회(AI)의 연례보고서와 1988년 12

월 아시아워치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의 연

구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Kim, 1997: 3).  

북한인권에 대한 논쟁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사회

주의국가의 붕괴로 자유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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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화되었다(Park, 1999: 134).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

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8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서 인

권침해를 감시하는 비정부 국제기구들에 의해 본격화 되

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제3세계 국가들과

의 교역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조항을 포함시켰는

데, 이러한 원칙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에도 적용하였

다.(Cho, 2012: 67; Heo 2004: 4-5). 유럽연합의 헬싱

키협정은 국제협력과 지역협력을 통해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Yun, 

2011: 36). 유럽연합은 2000년에 ‘대북행동지침(EU 

Lines of Action Towards North Korea)’을 채택해 북한

의 인권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Soh, 2006: 71). 이를 

계기로 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증

폭되어 국제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북한인권법을 만

들도록 하였다(Kim, 2011: 136-137). 2003년에 국제연

합의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제

연합의 북한인권위조사위원회는 국제인권법 등에 관한 

위반 여부와 인권침해를 조사해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압박하였다. 특히, 2004년 북한인권법이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는 국

제사회에서 더욱 공론화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

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존중 및 보호, 탈북자들에 대한 인

도주의적 해결책 장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Lee, 2005: 64; 

Kim, et. al., 2010: 80).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자 북

한은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한 1998년의 북한헌법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정견이나 다른 주장,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

분, 재산, 출생 또는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국제규약의 평등권과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개념을 국내법으로 

법제화하여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방편이었다(An, 

2010: 17).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이념에 따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탈냉전시기부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면서 국제인권규약

을 남용한다고 반발하였다(Kim, 2000: 27-28). 북한은 

서방국가들이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복과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Bang, 2012: 168; Lee, 2005: 12-13). 북한은 모든 국

가가 민족자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도 국가의 

자주권에 앞설 수 없다고 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배제하였는데(Lee, 2011: 148), 

이러한 북한의 인권인식은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 중국

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조치

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압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Ghoo, 2005: 

250; Nam, 2005: 82; Chun, 2006: 192).

결국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개선압

력을 받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북한체제의 정치적 지배

구조, 사회적 차별구조, 경제적 분배체계와 같은 구조

적인 요인과 정책적 요인에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

다(Kim, et. al., 2012. 190; Lee, 2010: 80). 최근 북

한은 사회전반에서 심각해지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해

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체제의 인

권실태와 인구사회적, 사회경제적 차별과 평등권에 대

한 분석을 통해 북한인권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인구사회적 배경인 성

별, 연령, 학력을 변수로 활용하고, 북한의 사회경제학

적 배경인 탈북자의 거주지역, 탈북시기, 계층(신분)을 

변수로 활용하여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에 따른 차별이 북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북한의 인권의식에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의 검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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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human security)’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 국제사회는 국가주권의 약

화에 따른 비정부 행위자들의 초국가적 연대가 확대되

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보호를 광범위하게 강조하

는 ‘인간안보’가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

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극심한 경제난

과 기아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자 인간안보와 관련

해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Lee, 2011: 27; Cho 

& Chang, 2014: 547).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

권논의가 본격화되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었다. 이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북한인권의 이론적 연

구,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북한체제의 

평등성과 차별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이 연

구는 리세(Thomas Risse)의 ‘나선형 5단계론’을 활용

해 북한인권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Heo, 2011: 

137-168), 보호책임이론(R2P)1)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의 심각성을 강조한 연구(Lee, 2012: 257-281), 국제

사회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한 북한의 인권인식과 내부

적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고찰한 연구(Lee & 

Paek, 2008: 185-205; Choi, 2009: 65; Jang, 2001: 

70),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식

과 대응을 분석한 연구(Chung, 2005: 7-41; Hong, 

2011: 103-136),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과 본질, 그

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하여 북한인권문제와 국제

안보질서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Chung, 2006: 

347-371; Shin & Ko, 2015: 9; Cho & Choi, 2013: 

29; Park, 2014: 285), 그리고 국제인권레짐의 이론적 

시각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념을 통해 북한인권

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Lee, 1998: 221-241; Kim & 

Choi, 2003: 14; Jung & Son, 2014: 262)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의식실태에 대한 연구는 북한주민

들의 권리의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주민

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심화되는 성분에 따른 차별인식을 분

석하고(Lee & Chon, 2010; KINU, 2008; KINU, 

2014; KINU, 2015; Kang, 2006; Kim, 2011; Jeong, 

2001),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Kim, 2012).

셋째, 북한체제의 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는 국가인

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NHRC, 2005)｣,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실태조사보고서�(NHRC, 

2008)｣,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여성인권상황실태보

고서�(NHRC, 2010)｣,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KINU, 2015)｣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사회의 인권

상황,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면서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차별은 출신과 성분으로 구분시켜 

북한사회에서 성분과 계층이 북한주민의 사회생활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Park, 2012: 169-205; 

Choi, 2002: 5; Park, 2005: 131; Park, 2006: 316).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는 1990년대 탈냉전과 2000년대 보호책임에 대한 강화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이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구조에

서 더욱 심화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

는 불평등한 북한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이 경험하는 부

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연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기회균등관점에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북한의 인권실

태를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문조사

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인권인식에 대한 기회균등원칙의 적용

정의는 그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권리와 의무를 배분

1)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2005년에 국제연합이 

개최한 세계정상회담에서 R2P선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선언에서 세계정상들은 개별 회원국이 국민들을 네 가지 주요 

R2P범죄, 즉 집단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회원국이 보호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제2차적 보호책임을 가진다고 합의하였다(Park, 201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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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회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룰

즈(John Rawls)는 주장하였는데, 주요제도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 등이다(Hwang, 2003: 40). 여기에

서 주요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미래기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

이 불평등으로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작

용되지 말아야 하며, 능력이나 공적이라는 개념에 의해

서도 정당화되지 말아야 한다(Choi, 1994: 164).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칙을 공정하게 근거

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배일(veil 

of ignorance)이라고 룰즈는 보았다. 전자는 계약 당사

자들이 공정한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

추고 출발하는 최초의 상태이며, 후자는 원초적 입장과 

계약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 간의 

개인적 정보를 차단하고자 설정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되는 정의의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

한 권리를 각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

고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기회균등

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ark, 2002: 180). 

정의론에 대한 룰즈의 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기회

의 공정한 평등이라는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

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의론은 가

족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종교와 성별 등이 성공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방해요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다(Kim, 2007: 115-117). 이는 법률로 정해진 권리

와 같은 형식적 기회균등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원

초적 입장에서 직책과 직위 등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이 구현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의론의 이상적 방향은 우리

가 성취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Bang, 2001: 90-93). 현존하는 사회제도가 정당한 사

유없이 이상적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그 제도는 부정의한 것으로 여겨진다(Hwang, 2003: 

332). 따라서 정의론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평등

한 경쟁을 통해 부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상생적인 

관계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는 것이다. 결국 롤

즈가 주장하는 기회균등원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사

회경제학적으로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직업과 직위의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여 공정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

도록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

람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Hong, 

1994: 37). 만약에 특정한 권력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 직업과 직책을 독식한다면, 일반 시민들

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

다(Kim, 2003: 226). 이에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에서 

동일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동일한 노력을 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가족적 배경이나 종교 등의 사회적 배경이 성공

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룰즈의 기회균등원칙이 북한사회에서 어

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가족의 배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계층과 성분에 의해서 기회가 결정된다고 

추론된다. 북한주민들은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평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사회적 신분과 환경에 따라 사회

참여 기회와 분배의 불공정한 격차를 경험할 수밖에 없

다고 인식된다.

결국 북한사회는 신분과 계층에 의한 불평등으로 인

해 기회균등원칙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고 보아 롤즈의 기회균등원칙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북한

체제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기회균등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사회체제는 사회의 여러 직위와 직책들이 개방되어 능

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접근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

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회균등원칙은 사회정책에서 절차적 공정성

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체제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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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재화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등한 개입은 사람들의 의욕과 자존감을 상실하게 하는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

회가 평등하게 열려있는 사회구조이다. 불평등한 문제

들은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실

천이다. 모두가 개방된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적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기회균등원칙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다. 특정한 사람에게 이득과 불이익을 제한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한 결과를 실현할 수 없다. 사

회적 배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직위와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한 결과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사실, 존 룰즈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천부인권사

상의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된다. 자유

주의를 채택하든, 사회주의를 채택하든 대부분의 국가

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인간의 존엄

성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

을 기본적 권리로 하는 천부인권사상을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독헌법

(1974) 제20조와 러시아헌법(1993) 제19조, 중국헌법

(1993) 제33조~제51조, 북한헌법(1992) 제64조~제72

조에서 모든 인민은 민족, 종족, 인종, 세계관, 종교, 

혈통, 지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모든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남성과 여성은 동등

한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Park, 1995). 

하지만 북한은 천부인권사상에 근거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주의헌법 제63조에 의해 왜곡되고 있

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

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

다고 규정하며, 제81조 제2항에서 공민은 조직과 집단

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은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고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n Bar Association, 2018: 29). 이런 북한의 인

식은 천부인권사상과 관련된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천부인권사상

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를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북한의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북한식의 사회

주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도 상

이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

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특정 국가가 가진 특수성보다 보

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에 기회균

등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채택한 체제적 특수성에서 분

석하기보다는 보편성에 근거해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부인권사상의 주요한 가치를 존 

룰즈의 기회균등원칙과 연계시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경험한 북한의 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체제에서 기회

균등에 관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기회균등원칙을 북한체제에서 분석함에 

있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구분해 

북한의 인권의식에 관한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고려할 것이다.

첫째는 북한체제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기회

균등에 있어 차별이 있느냐 하는 가설과 어떠한 상황에

서 불공정한 기회균등의 차별을 인식하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체제가 사회경제학적 배

경에 따라 기회균등에 있어 차별이 있느냐 하는 가설과 

어떠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기회균등의 차별을 인식하

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Ⅲ.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본 북한인권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 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사회의 인권의

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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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인권의식은 천부인권사상에 대한 국제사

회의 함의인 세계인권선언의 주요개념을 존 룰즈의 기

회균등원칙에 활용한 것이다. 1948년에 국제연합 총회

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모든 인류가 다함께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공통기준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

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에 모든 사람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

격이 있어 법 앞에 평등, 거주의 자유, 남녀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한 교육권리 등을 가진다고 하였다. 

천부인권사상과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장하는 인권의식

은 존 룰즈가 말하는 기회균등적 정의론과 상당히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존 룰즈가 말하는 기회균등원칙은 

가족의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 종교와 성별 등이 성공

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방해요소가 되지 말아야 하며, 

직책과 직위 등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되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천부인권사상을 적용한 세계인권선언의 보편

적 인권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본 설문조사는 북한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기회균등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성별, 연령, 학력 등으로 분류하고, 사회경제학

적 배경은 탈북시기, 거주지역, 핵심계층으로 분류하였

으며, 기회균등인식은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

가능성, 계층차별로 나누었다. 설문조사에서 인구사회

학적 배경을 독립변수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별은 북한의 전통적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남아

선호사상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의사결

정 위치 정도에 따라 기회균등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은 북한체제에서 나이가 많

은 사람이 사회제도에서 대접을 받는 기회가 젊은 사람

보다는 많을 것이다. 셋째, 학력은 학력이 높은 사람은 

생활 만족도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사회경제학적 배

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

북시기는 고난의 행군 전후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적 변

화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변화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둘째, 계층설정은 노동자, 농민, 노동당원, 

혁명가족 등 북한의 핵심계층이 인식하는 기회균등의 

의식은 생활만족도가 높거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

람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거주지역은 정주여건에 따라 주민들은 상대적으

로 주위사람들과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변

수인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이 종속

변수인 기회균등인식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지를 알

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인

구사회적 배경에 의해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사

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탈북자의 거주지역, 시기, 계층

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6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의표집(convenient sampling)하

여 설문조사를 하였다.2) 설문조사의 대상 선정을 위하

여 탈북자 지원기관의 전문상담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여 조사하였

으며,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를 줄이고자 지역, 성별, 학

력, 직업, 탈북년도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별에 있어 남자 33.3%, 

여자 66.7%로 성별 차이가 많은데, 이는 전체 탈북자의 

비율 중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연령은 40대 이상이 

51.7%, 20대~30대가 48.3%이며, 최종학력은 고등중

학교졸업 78.3%,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21.7%이다. 탈

북시기는 1999년 이전 30%, 2000년~2005년 28.3%, 

2)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서병선의 2016년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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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010년 11.7%, 2011년~2015년 30%로 나타

났으며, 탈북할 때 계층은 기본군중 70%, 핵심군중 

23.3%, 감시대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서의 거주지역은 대부분 국경에 인접한 함경도 지역 

85%, 기타 지역 15%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

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식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

렇지만 북한의 인권의식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의 직

접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북한에 거

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

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자들이 북한사회에

서 인식하는 인권의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을 파악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의식을 유추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 설문조사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와 R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몇 가지 기본정보 문항에서 설문문항보다 범주가 축소

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설문문항을 만들었

다. 1점은 ‘거의 그렇지 않다. 거의 없다’, 2점은 ‘약간 

있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다소 많다’, 5점은 ‘매

우 많다’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평균값 3점을 기준으로 

3점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소 많다거나 매우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균값이 3점보다 낮은 것은 

거의 없다거나 약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단순 평균값 비교,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으로 진행되었다. 기술통계는 응답 범주별로 

빈도분석과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은 주로 t-검정방법을 활용하였다. 독립표본 t-검

정은 독립이 가정된 모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t-검정을 

통해 기회균등의 요인인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

가능성, 계층차별을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라 검정통계량 값과 유의확률(p-value)을 분

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유의확

률(p-value)이 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

고, 이는 두 집단의 평균값이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북한의 기회균등인식은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탈

북자의 성별, 연령, 학력으로 구분해 차별인식에 대한 

정도를 평균값, 평균값 차이, 표준편차, 유의확률(p값)

을 통해 분석하였다.

1)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

령, 학력에 따라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어떤 차이를 보

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회부여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1>에서 보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여성 평균값 

2.88점을 제외한 항목에서 남녀 모두 평균값 3점 이상

을 보인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교육기회, 공직진출, 직

업선택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이 있음을 말하며, 평

균값의 차이(‘남성’-‘여성’)가 각각 0.270, 0.200, 

0.350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별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차별’은 성별 간에 심각하지 

않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에서는 평균값이 남성 

4.15점, 여성 3.95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기회부여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으로 ‘20

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

서 보면, 연령별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

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평균값 차이

(‘20대~30대’-‘40대 이상’)가 각각 0.000, 0.030, 

-0.170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거의 없다. 그렇

지만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두 집단 모두 평균값

이 2.97점으로 집단 간의 차별인식은 같은 반면에 ‘공

직진출에 대한 차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평

균값이 각각 4점 이상,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연령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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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3.150/1.348 2.880/1.362 0.270 0.463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150/1.137 3.950/1.154 0.200 0.527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800/1.196 3.450/1.280 0.350 0.312

Age

20s and 30s over forty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2.970/1.349 2.970/1.378 0.000 0.995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030/1.085 4.000/1.211 0.030 0.908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480/1.214 3.650/1.305 -0.170 0.62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Discrimination on educational opportunities 3.150/1.318 2.310/1.316 0.840 0.046*

Discrimination on public official participation 4.110/3.550 3.690/1.251 0.420 0.251

Restrictions on career selection opportunities 3.550/1.316 3.620/1.044 -0.070 0.876

* p<0.05, ** p<0.01, *** p<0.001

Table 1.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granting opportunities

관하게 차별의식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기회부여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으로 ‘중고등

학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학력에 따른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의 평균값이 각각 3.15점과 2.31점으로 차별인식이 매

우 심각하며, 마찬가지로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도 ‘중

고등학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11점과 3.69점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하

지만 ‘직업선택의 제한’에 있어서는 평균값 차이(‘중고

등학교 졸업’-‘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가 -0.070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한편,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기회부여에 대한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차별인식에서 학력에 따른 ‘교

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가 0.840, 

유의확률 0.046으로 유의미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유

의미함을 보이지 않았다.

2)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

령, 학력에 따라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

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제도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2>에서 보면, 성별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에

서 평균값 차이(‘남성’-‘여성’)가 각각 –0.080, -0.050, 

-.0180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연

령에 관계없이 사회제도에 의한 차별이 비슷하다고 느

끼는 것이다. 그러나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의 

우선권’에서 남녀 모두 평균값이 3점 미만인 것은 연장

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연

장자의 결정권’의 평균값이 남녀 모두 3.5점 이상인 것

은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사회제도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으로 ‘20

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

서 보면, 사회제도에 따른 연령별 차별인식에서 평균

값 차이(‘20대~30대’-‘40대 이상’)가 각각 0.040, 

-0.200, -0.400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연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연장자에 대한 

존경’와 ‘연장자의 우선권’에서 평균값이 두 집단에서 3

점 미만인 것은 세대별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

식하는 것이다. 또한 ‘연장자의 결정권’에서 평균값이 

남성 3.41점, 여성 3.81점인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결

정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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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Respect for the elder 2.100/1.119 2.180/1.130 -0.080 0.809

Priority for the elder 2.350/1.565 2.400/1.130 -0.050 0.893

The elder's decision 3.500/0.946 3.680/1.289 -0.180 0.593

 Age

20s and 30s over forty

Respect for the elder 2.170/1.167 2.130/1.088 0.040 0.882

Priority for the elder 2.280/1.251 2.480/1.435 -0.200 0.563

The elder's decision 3.410/1.268 3.810/1.078 -0.400 0.200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Respect for the elder 2.150/1.142 2.150/1.068 0.000 0.989

Priority for the elder 2.400/1.424 2.310/1.032 0.090 0.116

The elder's decision 3.620/1.208 3.620/1.121 0.000 0.997

* p<0.05, ** p<0.01, *** p<0.001

Table 2.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social systems

셋째, 사회제도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으로 ‘중고등

학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사회제도에 따른 차별인식에서 

평균값 차이(‘중고등학교 졸업’-‘전문대학교 졸업 이

상’)가 0.000, 0.090,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 하지만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연장자에 대한 우선

권’의 평균값이 2.5점 미만인 것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연장자의 결정권’에서는 3.5점 이

상으로 연장자가 존중받는다고 인식하였다.

3)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은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 직업선택기회 상승’,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

학’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

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것

이다.

첫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3>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 ‘고학력, 사회적 지

위 상향’, ‘고학력, 직업선택기회 상승 ’, ‘성공조건, 좋

은 대학 진학’에서 평균값이 모두 3점대 이하이고, 평균

값 차이(‘남’-‘여’)가 각각 0.050, -0.550, -0.080으

로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은 남

녀 모두에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북한사회에서 계층이

동가능성은 학력에 의한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성분에 

의해 좌우되는 특수적 상황임을 의미한다.

둘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연령별 차별인식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에서 보면,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 ‘고학력, 직

업선택기회 상승’,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은 두 집

단의 평균값이 ‘고학력, 사회적 지위 향상’에서 ‘20

대~30대’의 평균값 3.280을 제외하면 3점미만으로 차

별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층이동가능성에 대

한 연령별 차별인식은 평균값 차이(‘20대~30대’-‘40

대 이상’)가 각각 0.510, 0.510, 0.250으로 ‘40대 이상’

보다는 ‘20대~30대’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것

은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사회가 특수한 신분과 계층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학력별 차별인식은 ‘중

고등학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Table 3>에서 보듯이 평균값 차이(‘중고등학교 졸

업’-‘전문대학교 졸업 이상’)가 0.0미만으로 학력이 계

층이동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

다. 물론 고학력이면 직업선택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

다는 것에 대해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지만 ‘고등중

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에서 그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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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3.050/1.191 3.000/1.340 0.050 0.888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300/0.979 2.850/1.122 -0.550 0.067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00/1.165 2.180/1.152 -0.080 0.814

 Age

20s and 30s over forty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3.280/1.222 2.770/1.309 0.510 0.131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930/1.100 2.420/1.057 0.510 0.07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280/1.066 2.030/1.224 0.250 0.41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2.910/1.365 3.380/0.870 -0.470 0.143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620/1.095 2.850/1.144 -0.230 0.51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10/1.165 2.310/1.109 -0.200 0.580

* p<0.05, ** p<0.01, *** p<0.001

Table 3.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별인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공조

건, 좋은 대학 진학’에서 ‘고등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교 졸업 이상’에서 모두 2.5점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인 

것은 북한사회에서 좋은 대학진학이 성공조건과는 관

계없다는 것을 말한다.

4) 계층차별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계층차별에 따른 차별인식은 성별, 연

령, 학력에 따라 ‘개인능력이 성공좌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

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평

균값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첫째, 계층차별에 따른 성별 차별인식이다. <Table 

4>에 보면, 성별에 따른 계층차별에 대한 평균값 차이

(‘남’-‘여’)가 0.1미만으로 계층차별에 대해 남녀의 인

식 차이가 비슷하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능력

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는 인식은 남녀의 평균값이 각

각 2.30점과 2.28점으로 낮은 편이지만 계층이 직업선

택을 제한한다는 남녀의 평균값이 각각 4.20점과 4.10

점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남자든, 여자

든 개인의 능력보다 어느 출신계층이냐가 성공조건으

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계층차별에 따른 연령별 차별인식은 ‘20대~30

대’와 ‘40대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Table 4>

에서 보면, ‘개인능력이 성공좌우’는 ‘40대 이상’에서 

평균값이 1.90점으로 매우 낮다. 이것은 북한에서 성공

은 개인능력과 상관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

식은 평균값 2.69점인 ‘20대~30대’도 비슷하게 인식하

였다. 따라서 ‘개인능력이 성공좌우’의 유의확률 0.022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에서 ‘20대~30대’와 ‘40대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10점과 4.16점으로 성공조건

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좌우된다고 인식

하였다. 한편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에

서 ‘20대~30대’와 ‘40대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2.93

점, 3.29점으로 법위반자에 대한 차별인식은 보통수준

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계층차별에 따른 학력별 차별인식은 ‘고등중학

교 졸업’와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사회에서 개인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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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A B

Gender

men wome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300/1.625 2.280/1.154 0.020 0.951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050/1.317 3.150/1.388 -0.100 0.790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200/1.152 4.100/1.105 0.100 0.746

Age

20s and 30s over forty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690/1.514 1.900/0.978 0.786 0.022*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2.930/1.250 3.290/1.442 -0.360 0.30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100/1.012 4.160/1.214 -0.060 0.84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more than college graduate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190/1.313 2.620/1.325 -0.430 0.308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190/1.393 2.850/1.214 0.340 0.420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320/0.958 3.460/0.858 0.860 0.054

* p<0.05, ** p<0.01, *** p<0.001

Table 4. Discrimination awareness against hierarchical discrimination

성공을 좌우한다는 인식은 학력에 상관없이 매우 낮으

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 엄격성은 학력별 평균값이 

3.0점대 전후로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계층이 

직업선택의 제한’에 있어서는 유의확률이 0.054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에 가깝다. 특히, ‘고등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평균값이 각각 4.32

점, 3.46점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선택에 제한을 받

는다고 보았다. 

3.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차별인식 

분석

북한의 기회균등인식은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탈

북자 거주지역, 탈북시기, 탈북자 계층으로 구분해 차

별인식에 대한 정도를 평균값, 평균값 차이, 표준편차, 

유의확률(p값)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1)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이 거주지역과 관련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

자의 거주지역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으로 구분

하여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

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

다. <Table 5>에 보면, 거주지역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

한 차별인식은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에서는 평균값이 

‘국경지역’ 2.94점, ‘비국경지역’ 3.11점이고, ‘직업선

택에 대한 제한’에서는 평균값이 ‘국경지역’ 3.55점, 

‘비국경지역’ 3.67점으로 국경지역보다 비국경지역이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4.14점, 

3.33점으로 국경지역이 비국경지역보다 매우 차별을 

받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유의확률이 0.051에서도 어

느 정도 확인된다.

둘째, 거주지역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인식이

다. <Table 5>에서 보면,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

권’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에서 모두 3점미만으로 연

령에 따른 차별인식은 낮다. 그렇지만 ‘연장자의 결정

권’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3.71점, 

3.11점으로, 이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권’과는 

다르게 ‘연장자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았다. 

셋째, 거주지역에 따른 고학력,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5>에서 보면, ‘고학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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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Means/Standard deviations
Means gap

(A-B)
P-values Within the 

border(A)

Outside the 

border(B)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2.940/1.392 3.110/1.167 -0.170 0.731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4.140/1.077 3.330/1.323  0.810 0.051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3.550/1.286 3.670/1.118 -0.120 0.798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pect for the elder 2.120/1.125 2.330/1.118 -0.210 0.598

Priority for the elder 2.330/1.337 2.670/1.414 -0.340 0.497

The elder's decision 3.710/1.171 3.110/1.167  0.600 0.165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2.960/1.280 3.330/1.323 -0.373 0.426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2.550/1.083 3.330/1.000 -0.784 0.048*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2.180/1.178 2.000/1.000  0.176 0.674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2.160/1.271 3.000/1.414 -0.840 0.076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3.160/1.405 2.890/1.054  0.270 0.58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4.140/1.114 4.110/1.167  0.030 0.949

* p<0.05, ** p<0.01, *** p<0.001

Table 5. Discrimination awareness by residential area

회적 지위의 향상’과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은 평균

값 차이(‘국경지역’-‘비국경지역’)가 각각 –0.373, 0.176

으로 비국경지역과 국경지역에서 차별인식은 약간 있으

며, 비국경지역이 국경지역보다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을 더욱 체감하였다. 또한 ‘고학력, 직업선택의 기회 상

승’에서는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평균값이 각각 

2.55점과 3.33점이며, 평균값 차이(‘국경지역’-‘비국경

지역’)가 –0.784이고, 유의확률이 0.048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비국경지역이 국경지역보다 성공조건으로 좋은 

대학의 진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거주지역에 따른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이

다. <Table 5>에서 보면, 국경지역이든 비국경지역이

든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의 엄격성’,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은 차별인식에 대

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평균값에서 보면, 

국경지역(2.16)보다 비국경지역(3.00)이 성공하는데 

개인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법위반자에 대한 처

벌기준의 엄격성’은 국경지역 3.16점, 비국경지역 2.89

점으로 보아 국경지역이 비국경지역보다 엄격한 법적

용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2) 탈북시기에 따른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이 탈북시기와 관련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

자의 탈북시기를 ‘1999년 이전’,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으로 구분해 ‘기회

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차별’에 대

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탈북시기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인식이다. 

<Table 6>에서 보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

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커다란 차

이가 없지만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에서 유의확률이 

0.081로 유의미한 값에 근접하였다. 기회부여에 관련

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2006년~2010년’에 3.29

점,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은 ‘1999년 이전’에 3.61점,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2011년~2015’년에 3.78점

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탈북시기에 따라 

각각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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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Time of escape form 

North Korea
Means

Standard 

deviations
P-values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99 2.83 1.465

0.730
2000~2005 2.76 1.480

2006~2010 3.29 0.951

2011~2015 3.17 1.295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1999 3.61 1.420

0.081
2000~2005 3.00 1.225

2006~2010 3.00 1.291

2011~2015 2.78 1.396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1999 3.61 1.378

0.160
2000~2005 3.71 1.105

2006~2010 2.57 1.272

2011~2015 3.78 1.166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pect for the elder

    ~1999 2.22 1.166

0.330
2000~2005 2.47 1.281

2006~2010 2.14 0.690

2011~2015 1.78 1.003

Priority for the elder

    ~1999 2.44 1.294

0.916
2000~2005 2.53 1.328

2006~2010 2.29 1.380

2011~2015 2.22 1.478

The elder's decision

    ~1999 3.94 1.110

0.574
2000~2005 3.53 1.281

2006~2010 3.43 0.787

2011~2015 3.44 1.294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1999 3.28 1.406

0.786
2000~2005 2.88 1.166

2006~2010 2.86 1.574

2011~2015 2.94 1.211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1999 2.67 1.237

0.781
2000~2005 2.88 0.993

2006~2010 2.57 0.976

2011~2015 2.50 1.150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1999 2.56 1.423

0.152
2000~2005 2.06 0.899

2006~2010 2.43 1.134

2011~2015 1.72 0.958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1999 2.11 1.231

0.811
2000~2005 2.18 1.074

2006~2010 2.43 1.618

2011~2015 2.50 1.543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1999 3.61 1.420

0.300
2000~2005 3.00 1.225

2006~2010 3.00 1.291

2011~2015 2.78 1.396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1999 4.39 1.037

0.015*

2000~2005 3.41 1.228

2006~2010 4.43 0.787

2011~2015 4.44 0.922

* p<0.05, ** p<0.01, *** p<0.001

Table 6. Discrimination awareness by the time of escape for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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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그러나 탈북시기와 따른 기회부여의 차별인식

은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을 제외하면 ‘1999년 이전’의 

탈북자들이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높은 편이다. 

둘째, 탈북시기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이다. 

<Table 6>에서 보면, 탈북시기와 상관없이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권’은 2점대로 북한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우대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연장자

의 결정권’에서는 ‘1999년 이전’, ‘2000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에 평균값이 각각 

3.97점, 3.53점, 3.43점, 3.44점으로 북한사회에서 연

장자의 결정권이 탈북시기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이것은 탈북시기를 북한세습체제에서 연계할 때 

연장자에 대한 결정권이 김일성 시대에는 높고,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탈북시기에 따른 고학력과 관련된 계층이동기

회에 대한 차별이다. <Table 6>에서 보면, 북한사회에

서 고학력이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느냐 하는 문항에서 평균값이 2.50점에서 2.88

점으로 고학력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 상승과 직업선

택의 기회에 작용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북한사회

에서 ‘좋은 대학의 진학이 성공조건’에서는 평균값이 평

균 이하인 2.5점대 이하로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하

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특히, ‘2011년~2015년’에 탈북

한 주민들의 평균값이 1.72점인 것은 김정은시대에서

는 좋은 대학보다 출신성분이 성공조건으로 작용하다

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탈북시기와 관련된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

이다. <Table 6>에서 보듯이 탈북시기에 따라 ‘개인능

력이 성공좌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성’에

서 차별인식은 커다란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계층이 직

업선택을 제한’에서는 유의확률이 0.015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인다. 이는 탈북자의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

능력이 성공좌우’에 대한 여부는 평균값이 탈북시기별

로 2.5점 이하로 낮은데, 이는 탈북시기별로 차별인식

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도 않고, 개인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경향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탈북시기

별로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의 엄격성’은 평균값이 

3점대로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차

이가 없다. 그러나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은 탈북시

기별로 평균값이 ‘2000년~2005년’ 3.41점을 제외하고 

4.39점에서 4.44점을 보여 계층에 따라 직업선택이 매

우 제한된다고 인식하였다.

3) 탈북자의 계층차별에 대한 차별인식

북한사회에서 차별인식은 계층과 관련해 어떤 차이

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탈북자의 

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감시대상’으로 구분해 

‘기회부여’, ‘사회제도’, ‘계층이동가능성’, ‘계층차별’

에 대한 차별인식을 분석하였다.

첫째, 계층에 따른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인식이다. 

<Table 7>에서 보면, ‘핵심군중(Core group)’이 ‘교육

기회에 대한 차별’,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 ‘직업선택

에 대한 제한’에서 ‘기본군중(Base group)’과 ‘감시대

상(Watchdog group)’보다 평균값에서 상대적으로 높

다. 이는 ‘핵심군중’이 다른 그룹보다 계층에 따른 차별

인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은 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공직진출에 대한 차

별’과 ‘직업선택에 대한 제한’은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의 평균값이 각각 4.14점, 4.10점과 3.86점, 3.52점인

데 반면에 ‘감시대상’의 평균값은 각각 2.75점, 3.00점

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감시대상’이 ‘핵심군중’과 ‘기본군

중’보다 기회부여에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의 유의확률이 0.069로 계

층차별이 유의미한 차이에 근접하고 있다. 

둘째, 사회계층3)에 따른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Table 7>에서 보면, ‘연장자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권’, ‘연장자의 결정권’은 ‘핵심군중’, ‘기본군중’, 

‘감시대상’의 평균값 차이가 약간 있지만 사회제도에 대

3)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감시대상(적대계층)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있다. 북한의 각 계층의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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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Variables Hierarchi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values

Choice of 

Opportunity

Discrimin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y

Core group 3.07 1.592

0.912Base group 2.95 1.324

Watchdog group 2.75 0.957

Limitation on the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Core group 4.14 1.167

0.069Base group 4.10 1.100

Watchdog group 2.75 0.957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Core group 3.86 0.864

0.453Base group 3.52 1.383

Watchdog group 3.00 0.816

Recognition of 

social system

Restriction of career choice

Core group 2.00 1.240

0.848Base group 2.19 1.110

Watchdog group 2.25 0.957

Respect for the elder

Core group 2.36 1.393

0.226Base group 2.29 1.312

Watchdog group 3.50 1.291

Priority for the elder

Core group 3.36 1.447

0.403Base group 3.64 1.122

Watchdog group 4.25 0.500

Possibility of 

hierarchy 

movement

Higher education, the 

possibility of higher 

socioeconomic status

Core group 3.21 1.477

0.551Base group 2.90 1.185

Watchdog group 3.50 1.732

High education, 

the opportunity of career choice

Core group 3.00 0.961

0.436Base group 2.57 1.129

Watchdog group 2.50 1.291

The help of a good university 

graduate

Core group 2.64 1.082

0.168Base group 1.98 1.115

Watchdog group 2.25 1.500

Recognition of 

hierarchical 

discrimination

Individual success depends on 

individual ability

Core group 2.79 1.626

0.100Base group 2.05 1.125

Watchdog group 3.00 1.633

Fair punishment of lawbreaker

Core group 3.93 1.269

0.029*Base group 2.83 1.305

Watchdog group 3.25 1.258

Hierarchy, limit of career choice

Core group 4.29 1.069

0.103Base group 4.19 1.042

Watchdog group 3.00 1.633

* p<0.05, ** p<0.01, *** p<0.001

Table 7. Discrimination awareness by hierarchy in North Korea

한 차별인식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감시대상’은 ‘연장자

에 대한 존경’, ‘연장자의 우선권’, ‘연장자의 결정권’에

서 다른 그룹과 차이는 보여 ‘감시대상’이 북한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감시대상’은 ‘연

장자의 결정권’에서 평균값이 4.25점으로 사회제도에 

대해 차별인식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는 핵심군중은 노동당 당원인 통치계급으로 28%, 기본군중은 당원이 아닌 노동자로 45%, 감시대상은 체제불만자로 27%이다(KINU, 

2014: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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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층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차별인식

이다. <Table 7>에 보면, 고학력이 ‘사회적 지위의 상승

기회’와 ‘직업선택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좋은 대학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인식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 ‘기본군중’은 고학력이 주는 계

층이동가능성에서 다른 그룹보다 모두 낮은 평균값을 

보여 고학력이 계층이동가능성과 무관하다고 인식한

다. 하지만, 북한사회에서 ‘성공조건, 좋은 대학 진학’

은 그 평균값이 ‘핵심군중’ 2.64점, ‘기본군중’ 1.98점, 

‘감시대상’ 2.25점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아 학력보다 

출신성분이 중시된다고 보았다.

넷째,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이다. <Table 7>에 보면,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와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

준 엄격성’에서는 유의확률이 0.029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다. 한편, 북한사회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별인

식은 변수에 따라 그룹별로 평균값에서 차이점을 보인

다. ‘개인능력이 성공 좌우’에서는 ‘기본군중’이 2.05점

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감시대상’이 3.00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성’에서는 

‘기본군중’이 2.83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핵심군중’

이 3.93점으로 제일 높았고,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

에서는 ‘감시대상’이 3.00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에 ‘핵

심군중’이 4.29점으로 제일 높았다. 이것은 각 그룹 간

에 계층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계층이 직업선택을 제한’에서는 평균값이 

‘핵심군중’ 4.29점, ‘기분군중’ 4.19점, ‘감시대상’ 3.00

점으로 계층이 높을수록 심각하게 차별을 느낀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

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60명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사회에서의 기회균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의식을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통

해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인구사회

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인

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은 교육기회와 직업

기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보통이지만 공직진출

에서는 남녀 모두 차별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남녀 모두 학력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계층에 따른 차별은 남녀 모두 개인의 

능력보다 계층과 성분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둘

째,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

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 모두에서 교육기회, 공직

진출, 직업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제도

에 대한 차별은 20대~30대와 40대 이상 모두가 있다고 

보았다.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연령별로 차

이가 없지만 계층에 따른 차별은 20대~30대에서 능력

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40대 이

상은 능력보다는 계층과 성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

째, 학력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에 대한 차별

은 교육기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공직진출에서도 평균값에서 차별이 다소 

많음을 보인다.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은 고등중학교 졸

업자와 전문대학교 이상 졸업자 모두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으며, 계층에 따른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북한사회가 기회균등하다는 인식이 사회

경제학적 배경인 거주지역, 탈북시기, 계층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거주지역이 국경지역이냐 비국경지역이냐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의 차별은 거주지역에 관계없

이 교육기회, 공직진출, 직업선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에 대

한 차별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모두에서 차이가 없

다. 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은 국경지역에 비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가 많

다고 보아 출신지역에 따라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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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 계층에 따른 차별은 거주지역에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탈북시기가 1990년 이전, 2000

년~2005년, 2006년~2010년, 2010년~2015년이냐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와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

은 탈북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고학력에 따른 계층이동가능성도 통계적으

로 탈북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계층에 따른 차별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셋째,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그

리고 감시대상의 계층에 따른 인권의식이다. 기회부여

에 대한 차별은 교육기회와 공직진출, 그리고 직업선택

에 있어 계층 간 차별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회제도에 대한 차별과 학력에 따

른 계층이동가능성에서도 계층에 따른 차별인식은 유

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

과에 의하면, 핵심군중과 기본군중 간에는 고학력에 따

른 차별인식이 존재한다. 즉, 기본군중보다 핵심군중이 

계층과 학력에서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 

위에서 검증한 연구가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

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라 사

회참여기회의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인 불평등한 독재체제에 

순응한 인권의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본 연구가설에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북한인

권의식에 대한 검증은 북한체제 속에서는 유의미를 찾

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대비와 통일 이

후를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제도

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탈북자들이 인권의식을 탈북 전후로 나누어 분

석함으로써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탈북자들이 북

한체제에서 인식하는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가설을 검

증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거

주하면서 체감하는 인권의식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변화에 요구되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인

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됨에

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

의 인권의식에 대한 변화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

에 북한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의식을 위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와 기구를 구축해 민간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의식개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활용

하여야 한다.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들을 종식시키는 압

박수단으로 북한 당국이 스스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개

선은 현실적으로 난관에 빠져 있다. 이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남북대화 등 교류협력과 병행시켜 북한 주민들

이 스스로 천부적 권리를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부합하는 기준

을 따르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존속되는 상황

에서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진행되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으나 통일한국의 관점에서는 통일대비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구축,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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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인권의 위기의식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회균등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이 인구사회적 배경과 사회경제학적 배경인 ‘성

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탈북시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사회경제

학적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인식의 평균값이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기회균등에서 차별을 인식하였

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값이 0.005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서 보면, 학력은 기회부여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 연령은 계층에서 ‘고학력이 개인성공을 좌

우’에서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학적 배경에서 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고

학력이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 계층차별인식은 탈북시기에 따라 ‘계층이 직업선택 제한’과 사회계

층에 따라 ‘법위반자의 처벌기준 엄격성’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런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후계세

습체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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